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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에 나온 판결 사법감시센터

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

‘보호불능’상태로 만든 판결

 불완전한 근거로 이사의 

책임경영원칙을 저버린 판결



1) 형법 제297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

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. 

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

‘보호불능’상태로 만든 판결



2)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정신지체의 장애등

급은 1˜3급으로 되어 있으며, 1급은 지능지수 34 이하, 

2급은 지능지수가 35˜49, 3급은 지능지수가 50˜70 이

하인 사람이 해당된다.



3) 형법 제298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

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반면 형법 제

30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

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

고 있다. 즉,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“폭행 또

는 협박”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“위계 또는 위력” 정도의 

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행위를 가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

있다는 것이다. 



이사의 책임경영원칙을 

불완전한 근거로 저버린 판결



4) 








